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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직 여성 년 봄 통권 호91 4

판례< >

연월차 생리수당 지급 판결·

해설< >

교사에게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월차휴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한 수당을 지급하라,

는 이 판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짚어볼 수 있다.

첫째 교사도 근기법이 적용되는 노동자라는 사실의 확인이다 전교조 결성 시 사회적으로 논란, .

이 된 교사가 노동자냐 라는 문제제기에 법원이 답을 내려준 셈이다 또한 년에 차례 방학이‘ ’ . 1 2

있다는 이유로 연월차휴가 생리휴가는 엄두도 못 내던 교사들에게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규정된,

노동자로서의 최소한의 기본적 근로조건이 지켜져야 한다는 답이기도 하다.

둘째 교사뿐 아니라 많은 직장에서 아직도 생리휴가 연월차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데, ,

이 판결은 근기법의 규정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킴으로써 이런 노동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.

히 여성의 경우 생리휴가는 주위의 눈치가 보여 고통스러움에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생리휴.

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당으로 받기보다는 쉬는 것이 바람직하다.

이 외에도 사무직의 경우 시간외 노동 야간노동에 대한 급여를 전혀 또는 제대로 지급받지 못,

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월차 생리휴가뿐 아니라 여타의 법적 권리도 보장되도록 우리 노동자 스스,

로의 주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.

소 장

원 고 최금숙

피 고 학교법인 선일학원

서울 은평구 갈현동 240-1

대표자 이사장 이 선 동

수당 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근 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1. 2,009,145 1989. 8. 1.

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할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5 , 2 5 .

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2. .

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3. 1 .

라는 판결을 바랍니다.

청 구 원 인

당사자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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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고는 부터 까지 서울선일여자중학교에서 여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1980. 3. 6. 1989. 8. 8. ,

피고는 위 학교의 경영자로서 원고가 제공한 교사근로에 대하여 임금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할 의

무가 있는 학교 법인입니다.

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수당2.

근로기준법 제 조 제 항은 사용자는 월에 대하여 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 규정47 1 “ 1 1 ”

하고 있고 구 근로기준법 제 조 제 항은 사용자는 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일, 48 1 “ 1 8 , 9

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 ” 2

항은 사용자는 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년에“ 2 1 1

대하여 제 항의 휴가에 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휴가 총일수가 일을1 1 . , 20

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

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 조는 사용자는 여자인 근로자에 대하여” . 59 “

월 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” .

원고는 위 선일여자중학교에 근무한 이래 위 월차 유급휴가 연차 유급휴가 및 유급 생리휴가를,

받은 일이 없이 계속 근무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위 각 휴가일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휴일 근로.

를 제공한 것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받아야 할 월차 및 연차 휴가 생리휴가에 대하, ,

여 통상임금의 분의 이상을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지급하100 50

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조( 46 ).

시효 및 계산의 편의상 청구기간을 부터 까지로 하여 원고가 받아야 할1987. 6. 1. 1989. 7. 31.

월차수당 연차수당 및 생리휴가 수당을 산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, .

가 월차수당.

(1) 1987. 6.

통상임금 원 봉급 교직수당 장기근속수당 급양비 기448,000 ( 273,000+ 105,000+ 40,000+ 30,000,

타수당은 계산의 편의상 제외함 이와 같음, )

월차수당 원 원미만 버림 이하 같음23,399 (448,000÷30*150 / 100. . )

(2) 1987. 7.~12.

통상임금 원 봉급 교직수당 장기근속수당 급양비459,000 ( 284,000+ 105,000+ 40,000+ 30,000)

월차수당계 원137,700 (459,000÷30*150 / 100*6)

(3) 1988. 1. ~6.

통상임금 원 봉급 교직수당 장기근속수당 급양비489,000 ( 309,000+ 110,000w+ 40,000+ 30,000)

월차수당계 원146,700 (489,000÷30*150 / 100*6)

(4) 1988. 7.~12.

통상임금 원 봉급 교직수당 장기근속수당 급양비501,000 ( 321,000+ 110,000+ 40,000+ 30,000)

월차수당계 원150,300 (501,000÷30*150 / 100*6)

(5) 1989. 1.~6.

통상임금 원 봉급 교직수당 장기근속수당 급양비548,500 ( 348,000+ 110,000+ 40,000+ 50,000)

월차수당계 원164,549 (548,500÷30*150 / 100*6)

(6) 1989. 7.

통상임금 원 봉급 교직수당 장기근속수당 급양비561,000 ( 361,000+ 110,000+ 40,000+ 50,000)

월차수당계 원28,050 (561,000÷30*150 / 100)

합계(7)

원650,698 (23,399+137,700+146,700+150,300+164,549+28,05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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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 연차수당.

원고의 교사채용일인 부터 가산하여 그때부터 년씩을 단위로 하되 계산의 편의상1980. 3. 6. 1 ,

부터 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산출한 것임1987. 6. 1. 1989. 3. 5. .

(1) 1987. 6. 1.~1988. 3. 5.

부터 까지는 연차 유급휴가일수가 일 부터 다음 년간은 연차1980. 3. 6. 1981. 3. 5. 8 , 1981. 3. 6. 1

유급휴가 일수가 일 이렇게 순차로 매 년마다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늘어나 부터9 , 1 1987. 3. 6.

까지의 년간은 연차 유급일수가 일이 됩니다 따라서 부터 까지1988. 3. 5. 1 15 . 1987. 6. 1. 1988. 3. 5.

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차 유급휴가일수는 일 일 월 월 계산의 편의상 부터11 (15 *9 / 12 , 1987. 6. 6.

까지의 월로 함 이 되어 이 기간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연차수당은 금1988. 3. 5. 9 )

원 전항의 월차수당 계산시에 적용한 의 월 통상임금 이268,950 ( 1988. 2. 489,000+30*150 / 100*110)

됩니다.

(2) 1988. 3. 6.~1989. 3. 5.

이 기간에 해당하는 연차 유급휴가일수는 일이므로 이 기간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16

연차수당은 금 원 전항의 월차수당 계산시에 적용한 의 월 통상임금438,799 ( 1989. 2.

이 됩니다548,500÷30*150 / 100*16) .

합계 금 원(3) 707,749 (268,950+438,799)

다 생리휴가 수당.

생리휴가 일수와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등이 월차수당의 경우와 일치하므로 원고가 지급받아야

할 생리휴가 수당 합계액은 근 원입니다650,698 .

결론3.

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부2,009,145(650,698+707,749+650,698) 1989. 8. 1.

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5 ,

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할 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2 5

이를 구하기 위하여 이 소에 이르렀습니다.

1990. 5.

위 원고 소송대리인

변호사 이 석 태

변호사 김 형 태

변호사 조 용 환

판 결

주 문

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부터 완제일까지 연 할 푼의 비율에1. 968,827 1990. 6. 1. 2 5

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2. .

소송비용은 이를 분하여 그 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3. 2 1 , .

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4. 1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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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할2,009,145 2

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5 . .

이 유

가 월차수당.

분 월 통상임금 원 원(1) 1987. 6. : 448,000 ÷30=14,933

분 월 통상임금 원 원(2) 1987. 7. : 459,000 ÷31=14,806

분 월 통상임금 원 원(3) 1987. 8. : 459.000 ÷31=14.806

분 월 통상임금 원 원(4) 1987. 9. : 459.000 ÷30=15.300

분 월 통상임금 원 원(5) 1987. 10. : 459.000 ÷31=14.806

분 월 통상임금 원 원(6) 1987. 11. : 459.000 ÷30=15.300

분 월 통상임금 원 원(7) 1987. 12. : 459.000 ÷31=14.806

분 월 통상임금 원 원(8) 1988. 1. : 489.000 ÷31=15,774

분 월 통상임금 원 원 구하는 바에 다름(9) 1988. 2. : 489.000 ÷30=16,300 ( )

분 월 통상임금 원 원(10) 1988. 3. : 489.000 ÷31=15,744

분 월 통상임금 원 원(11) 1988. 4. : 489.000 ÷30=16,300

분 월 통상임금 원 원(12) 1988. 5. : 489.000 ÷31=15,774

분 월 통상임금 원 원(13) 1988. 6. : 489.000 ÷30=16,300

분 월 통상임금 원 원(14) 1988. 7. : 501,000 ÷31=16,161

분 월 통상임금 원 원(15) 1988. 8. : 501,000 ÷31=16,161

분 월 통상임금 원 원(16) 1988. 9. : 501,000 ÷30=16,700

분 월 통상임금 원 원(17) 1988. 10. : 501,000 ÷31=16,161

분 월 통상임금 원 원(18) 1988. 11. : 501,000 ÷30=16,700

분 월 통상임금 원 원(19) 1988. 12. : 501,000 ÷31=16,161

분 월 통상임금 원 원(20) 1989. 1. : 548,500 ÷31=17,693

분 월 통상임금 원 원 구하는 바에 따름(21) 1989. 2. : 548,500 ÷30=18,283 ( )

분 월 통상임금 원 원(22) 1989. 3. : 548,500 ÷31=17,693

분 월 통상임금 원 원(23) 1989. 4. : 548,500 ÷30=18,283

분 월 통상임금 원 원(24) 1989. 5. : 548,500 ÷31=17,693

분 월 통상임금 원 원(25) 1989. 6. : 548,500 ÷30=18,283

분 월 통상임금 원 원(26) 1989. 7. : 261,000 ÷31=18,096

월차수당 합계 금 원425,047

나 연차수당.

부터 까지의 근무기간에 대응하는 연차휴가인 일 운고의 구하는 바에(1) 1987. 6. 1. 1988. 3. 5. 11 (

따름 의 통상임금 원 원)*1988.2. 16,300 =179,300

부터 까지의 근무기간에 대응하는 연차휴가기간 일 의 통상임(2) 1988. 3. 6. 1989. 3. 5. 16 *1989. 2.

금 원 원18,283 =292,528

연차수당합계 금 원471,828

다 생리휴가 수당.

공포 법률 제 호가 시행되기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생리휴가를1989. 3. 29. 4099

청구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같은 기간에 대응하는 생리휴가수당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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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시행일인 이후 까지의 개월의 생리휴가에 관하여만 그 지급의무가 있다1989. 3. 29. 1989. 7. 4

고 인정된다.

분 월 통상임금 원(1) 1989.4. : 548,400÷30=18,283

분 월 통상임금 원(2) 1989.5. : 548,500÷31=17,693

분 월 통상임금 원(3) 1989.6. : 548,500÷30=18,283

분 월 통상임금 원(4) 1989.7. : 548,500÷31=17,693

생리휴가수당 합계 금 원71,952

1991. 1. 29.

판 사 오 천 석

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


